
심사항목 심 사 내 용

1. 역의 필 성

 [자체시행 47개 공종 상여 }  

    상  √미 상

 존 전면 철거 식에서 탈피하여 단   다세  역에서 정비 시

설과 공동이 시설의 확충을 통해 저층주거 의 보전・정비・개량을 행

하여 주거환경 개선 추 을 위한 역으로 역시행 필

2. 역비 산정의 적정성

  - 개략공사비 산정의 적정성

  - 소  술인력 산정의 적정성

 [ 역비 조정 : 178,695천  → 154,473천

           (감24,222천 , 역비 비 –13.5%)]

[심사내역]

  ○ 접인력 소 량 조정

    - 공동체 활성화 안 3개항목 : 접인력 조정 –10%

  ○ 제경비  술료 조정

    - 제경비 : 120%→ 110%

    - 술료 : 30% → 20%

   

3. 과업의 내 , 위의

  적정성 등 타 검토의견
  본 역의 가조정이 필 한 경  적정 가를 적 하고 역수행 과정에서 

역비 행  정산 리 등에 철저를 할 것

4. 리스크 리항목 적정성

  - 역 연ㆍ 단 인의 리 책 적정성

  - 역비 가 인의 리 책 적정성

 적정

제948차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

▢ 안 건 명 : 미아동 주거환경 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역

▢ 심 사 일 :  2013. 10.15.

▢ 사업개  

   ○  역 비 : 179 만

   ○ 역 간 : 착수일로 터 10개

   ○ 사업규모 : 22,000㎡

▢ 심사결과 : 적 정(조건 )


